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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제 안 이 유

  ○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「성남시 재개발·재건축 신속추진을 

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」과 관련하여 양당 교섭단체 간 특별위원

회 위원 수 증원에 대한 협약이 있었고, 좀 더 내실있고 심도있는 

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 수를 증원하고자 함.

□ 변 경 내 용

  ○“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한다.”에서 

    “9명”을“11명”으로 변경

□ 관 련 규 정

  ○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

    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

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

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  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

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    ⑦ 특별위원회는 구성 직후 활동계획서를 수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

하며,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

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

존속한다.


